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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사범 현황.Ⅰ

일반현황1.

마약류 사범 단속현황□

최근 년간 마약류 사범 단속실적5○

단위 명( : )
연도

사범유형
‘96 ‘97 ‘98 ‘99 2000

계 6,189
(100%)

6,947
(100%)

8,350
(100%)

10,589
(100%)

10,304
(100%)

마약사범 1,235
(19.9)

1,201
(17.3)

892
(10.7)

923
(8.7)

954
(9.2)

대마사범 1,272
(20.6)

1,301
(18.7)

1,606
(19.2)

2,187
(20.7)

2,284
(22.2)

향정사범 3,682
(59.5)

4,445
(63.9)

5,852
(70.1)

7,479
(70.6)

7,066
(68.6)

○ 전체사범은 년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년도에 처음으로 만'96 '99 명을 넘어

년에도 만명선을 유지하고 있음2000 1

○ 마약류 사범가운데 메스암페타민 속칭 히로뽕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전체의( )

전후를70% 차지하여 국내 마약사범의 주종을 이루고 있음

○ 범행유형별로는단순투약 소지사범이전체사범의 인, 72.1% 명으로 대7,433 다수를 차지

범행유형

마약류
합계 밀조 밀수 밀매 밀경 투약 소지 기타

합계 10,304 8 190 1,178 983 6,858 575 512
대마 2,284 3 5 124 204 1,767 99 82
마약 954 0 9 10 779 41 49 66
향정 7,066 5 176 1,044 0 5,050 427 364



주요 마약류 압수현황□

○ 년 주요 마약류 압수실적은 전년대비 증가한 총 으로2000 131.4% 181,712g

메 암페타민 전년대비 증가 대마초 동 증tm 46,079g ( 57.6% ), 106,503g ( 170.0%

가 을 각 압수)

단위( : g)

마약류 종 별 ‘96 ‘97 ‘98 ‘99 2000

마 약

생아편 567 6,805 1,035 3,064 3,388

헤로인 1,791 599 2,126 342 380

코카인 766 11,218 2,080 2,251 1,800

대 마
대마초 44,434 59,548 32,751 39,442 106,503

해쉬쉬 0 635 884 1,963 592

향 정
메스암페타민 33,250 24,872 28,311 29,233 46,079

염산에페드린 52,200 29,950 0 2,070 10,000

○ 그동안 전무하였던 신종 마약류 야바 엑스터시 도 정이 압수되어( , LSD, ) 12,971 ,

향후 동남아나 북미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밀반입이 예상됨

분 석2.

마약류 사범 년연속 만명 상회2 1□

○ 년이후 년연속 마약류 단속사범이 만명을 상회하고 있는 것은 최근 국가경제난‘99 2 1

에 따라 실직자 사업실패자들의 마약류 남용 사회병리현상에 따른 쾌락추구계층, ,

의 증가 일확천금을 노리는 마약류거래사범의 증가, 및 마약류 사범에 대

한 당국의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단속활동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표 최근 년간 마약류 사범 단속실적. 5

마약류 사용 계층의 다변화확산추세□ ․
○ 마약류사범의 직업별 점유율은 취약 직업군에 속하는 무직 유흥업종사자(40.0%),

의 점(8.6%) 유율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연예인과 주부의 경우 전년대비 각 씩 큰폭으로 증가하였음68.8%, 63.6% .

이는 연예인의 경우 직업적 특성상 마약류 공급자들의 활동무대인 유흥업소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고 예술성 향상을 위한다는 그릇된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주부의 경우는 일부 탈선 가정주부들의 쾌락추구현상 심화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왕성한 생산 근로계층인 대가 를 차지하고20 40 82.6%˜・
있어 청장년층이 여전히 중심계층임을 반영, ․
-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년 명 년 명 년 명 년 명’96 79 , ’97 67 , ’98 77 , ’99 50 ,

년 명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음2000 30

마약류 공급선 국제화 다변화□

○ 국내 마약류 밀조사범에 대한 강력한 소탕으로 년 이후 국내 메스암페타민‘98



밀조사범은 격감한 반면 외국으로부터 밀반입량은 증가하고 있음,

표 외국산 메스암페타민 압수현황.

연도별 ’96 ’97 ’98 ’99 2000

압수량
(kg) 13,9 13,5 10,0 13,6 35,7

○ 국내 메스암페타민 밀반입량의 가량이 중국으로부터 밀반입되고 있음99.5%

야바 엑스터시 등 신종 마약류의 밀반입량은 총 정으로 이 가운, LSD, 8,839○

데 정 압수4,732

- 마약류별로 야바는 태국 는 미국에서 엑스터시는 네덜란드와 미국으로부터, LSD ,

각각 밀반입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감소 압수량은 증가,□

○ 년도 이후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가 로 인하여’95 IMF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일시 출국하자 년도 들어 급격한 감소현상을 보임’98

○ 년들어 경기 회복세에 따라 전년대비 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금년들어’99 114.3%

다시 불법체류자 단속강화등으로 인하여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다시 감소

년에는 명으로서 년 명에 비하여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2000 23 ‘99 60 61.7% ,○

상대적으로 밀수 규모면에 있어서는 대형화 하고 밀수된 마약류도 대마초 등

전통마약류에서 엑스터시 등 신종마약류까지 다양하게 밀반입되고 있음

폭력조직의 마약류 범죄 개입 차단□

○ 마약류범죄 관련 조직폭력배 단속인원은 명으로 전체 마약류 사범의 약 에17 0.2%

그치고 있으며 관여 마약류는 메스암페타민과 대마초가 주, 종을 이름

범죄 유형별로는 밀매사범 명 사용사범 명 소지사범 명임- 3 , 12 , 2

○ 검찰의 폭력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동태파악 및 단속강화로 그동안 조직차원에서

마약류거래에 개입한 사례는 미미하였으나 최근 지방폭력조직이나 소매치기,



조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마약류범죄에 개입하거나 내국인이 중국, 조선족 일본,

야쿠자조직원 등과 연계하여 중국산 마약류를 한국을 경유하여 제 국으로 밀반출한3

사례가 적발되고 있음

분석결과□

○ 마약류 범죄의 국제화 추세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국내 투약사범의 증가 등을, ․
감안할 때 국내 마약류 확산 가능성은 상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필요,

○ 향후 검찰은 마약류 사범 퇴치의 책임기관으로서 마약류 사범 퇴치에 더욱 주력할

방침임

국내외 유관기관간 협조체제는 더욱 강화하며-

-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해 단순투약자에 대하여는 처벌보다는 치료재활에

주력

마약단속정책 추진현황.Ⅱ

마약 수사체제 정비1.

전문 마약수사체제 구축□

○ 국내외 마약조직과의 전면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존 마약수사체제를 전국단위로

통합한 대검 마약부 공식출범 (4. 23.)

전국 개 일선청에 마약수사전담반을 설치 전문 마약수사체제 확립31 ,○

○ 인천국제공항 등 전국 개 공항만에 마약수사분실을 설치 마약류 사범 국제화10 ,․
에 철저 대비

전국 개 일선청에 검찰세관 합동수사반 설치 운영22 ,○ ․

과학수사체제 확립□

○ 대검찰청에 마약감식실을 개설 모발감정압수마약류 지문감정 등 마약류 감정기법, ․
지속적 개발



○ 서울지검 등 대 지검에 마약류 사범 영상정보시스템 설치 운영을 통하여7

수사효율 극대화

국내외 공조 협조체제 조성2.

마약류퇴치 대책관련 유관기관회의 운영○

- 년 이후 대검찰청 주관으로 외교통상부 교육부 경찰청 관세청 등 개 유관기관’89 , , , 15

과장급 실무자들로 구성된 마약류퇴치관련 유관기관 실무대책회의를 월 회1

개최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최(ADLOMICO)○

- ’ 년 이후 대검찰청 주관으로 미국 일본 등 개 회원국과 유엔마약통제본부89 13

(UNDCP), 인터폴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마약관련 국제회의 연 회 개최1

년 회의는 까지 제주에서 개최예정- 2001 6. 13 15.˜

그림 공식엠블렘. ADLOMICO

한 일 마약대책회의 참가○ ｢ ｣
- 년부터 한 일 양국 외교당국이 매년 교대로 주최하는 마약관계자 대책회의에’83

참가

○ 기타 유엔마약위원회 아태지역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 및(UNCND), (HONLEA) 약물

단속회의 등 각종 마약관련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각국의 마(ADEC) 약현황

을 파악하고 마약관련정보 수집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정책.Ⅲ

마약류 사범 수용 현황1.

전국 각종 수용기관에 총 명 수용 말현재4,863 (2001. 4. )○

기관별 수용내역 말현재(2001. 4. )○

전국 구치소 교도소 명- : 4,792

공주치료감호소 명- : 16

전국치료보호기관 수용 명- : 55

현행 치료재활 체계2. ․

치료보호□

대상 :○ 검사가 입원의뢰한 피의자 교정시설의 장이 통보한 수감자 자의, ,

로 입원한 자 등

기○ 간 : 개월씩 회 연장가능 최대 개월 초과할 수 없음2 2 . 6 .

기관 :○ 식약청장 또는 시 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국공립정신병원 및

전문치료기관 개소23

근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

치료감호□

대상 :○ 심신장애자 또는 마약류 알코올 기타 약물중독자로서 죄를 범한 자로

법원으로부터 치료감호결정을 선고받은 자

기간 치료감호의 사유가 치유될 때까지:○

기관 공주치료감호소 충남 공주시 소재: ( )○

근거 사회보호법:○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 ․
대상 :○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자 및 법원에서 집행유예선고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자․
기간 법원이 선고한 기간- :

기관 전국소재 보호관찰소- :

근거 사회보호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

현행 치료재활 체계의 문제점3. ․

구치소 교도소내 치료 재활기능 전무□

○ 교도소내 마약류 사범 치료 재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여 매년 마약류

사범 재범률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전체 마약류 사범가운데 재범자는 년 년은 로 매년1999 27.9%, 2000 31.4%

증가하고 있음

○ 마약류 사범 중 가량을 점하는 단순 투약자가 수감기간중 다른 수감자로부터66.6%

마약 밀조 밀매 수법 공급선 등을 전수받아 출소후 중대 유형 마약류 사범으로,

전향하고 있음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효과 미약,□

마약류 등 각종 약물사범 가운데 년 보호관찰 명 사회봉사2000 3,589 , 1,119○

명 수강명령 명 각 선고, 1,626

현 실정상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만으로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충분한,○

치료 재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실정임

마약류 중독자 치료 재활 관련 전문가 및 프로그램 미비□

마약류 중독자 치료 재활 관련 정규 전문 교육과정 결여○



향후 치료재활 정책4. ․

단순투약자□

단순투약자에 대하여는 선진국의 예에 따라 처벌위주의 단속방식을 지양하고○

치료보호 등 치료 재활정책으로 전환

○ 따라서 단순투약자로서 자수 또는 개전의 정이 있고 수사에 자진 협조한 자 등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 후 치료보호기회 부여

※ 대검은 마약류 투약자의 치료 재활을 위하여 2001. 3. 12. 6. 30.˜ 까지 개월여4

동안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을 설정 자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면제,」

하고 치료보호기회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치료보호의뢰된 자로서 치료재활프로그램에 성실히 조치에 순응치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재개

재범 등 상습투약자□

○ 집행유예 선고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으나 마약류 사범에,

대하여 실효성 미흡

따라서 마약류 등 약물중독자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치료보호를○

조건부로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중증투약자□

중증투약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치료감호청구○

구치소 교도소 수용자,□ 공중보건의 활용 치료 재활 도모( , )

○ 군복무를 대신하고 있는 정신과전공 공중보건의로 하여금 수용자의 치료

재활을 담당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5.

취 지□

○ 마약류 투약자에게 형사처벌이전에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 및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화 방지

기 간□

특별자수기간 월 토 개월간: 2001. 3. 12.( ) 6. 30.( ) (4 )○ ˜

□ 대 상

마약류 투약자○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마약류 향정 로 새로이 지정된 날부핀 투약사범도 포함- 2001. 1. 27. ( )

환각물질 흡입자○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메틸알콜 신나 접착제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 , ( ),

질 섭취 또는 흡입자

자수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에 의한 신고,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 ,○ 준하

여 처리

자수자 처리□

단순투약자는 특별자수기간설정의 취지를 살려 기소유예 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동시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의뢰

중증 및 상습 투약자는 원칙적으로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 청구○



자수실적□

○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 첫달인 월은 명에 그쳤으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3 23 ,

특수자수기간을 홍보한 월은 명에 달함4 40

○ 이들 자수자에 대한 치료보호의뢰는 자수자의 수사비협조 치료기관, 입원거부,

중증 중독상태 등의 사유로 전체 자수자의 절반정도에 그치고 있음

그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포스터.



국가마약류퇴치전략. (2001)Ⅳ

국가마약류퇴치전략의 목적1.

○ 범국가적인 장기적 종합적 대책으로서 세기에 우리사회를 마약류없는 건강, 21

한 사회 마약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회 마약류퇴치에 성공한 모범적, ,

인 국가를 이룩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

○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 전략목표로 첫째 마약류 공급 강력차단 둘째 마약류 수요4 , ,

철저감축 셋째 범국민적 협조체제 구축 넷째 국제적 공조 협력체제 강화를 설정, ,

종합적 추진방안2.

전략목표□

마약류 공급 강력차단.ⅰ

마약류공급사범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법집행○

마약류 전문수사역량 강화-

마약류 밀조밀매 등 유통행위 철저 근절- ․
공항만 감시체제 강화로 마약류 밀수차단- ․
한국 마약류 밀수출국가와의 공조강화- 對

국내 유관기관간 공조 강화-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한 엄벌주의 정책 견지 및 재범차단-

불법이익 등 몰수추징 철저로 경제적 기반박탈- ․
조직폭력의 마약류 거래개입 철저차단○

조직폭력에 대한 동태감시 및 정보수집활동 강화-

조직폭력의 마약류 유통개입 철저 차단-

조직폭력 수사시 마약류범죄 관련여부 철저 수사-

외국 범죄조직과의 연계차단 강화-

엄벌정책 견지 및 재범차단-



자금원 차단 및 철저한 자금세탁행위 단속-

전략목표□

마약류 수요 철저 감축.ⅱ

청소년 상대 마약류 침투 방지○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한국마약퇴- , , ,

치운동본부 등의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교육활동 강화․
- 언론계 체육계 연예계 및 유흥업계와의 협조로 청소년들의 마약류 불법사용, ,

방지 적극 홍보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소년범 수용시설에서의 예방 및 재범방지교육 강화- ,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류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엄단-

범정부적 종합적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정책 추진,○ ․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재활 프로그램 등 개발 시행- ,․
- 본드 신나 등 유해화학물질사범 특히 청소년사범에 대한 국가적, 치료․
재활제도 시행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탄력적인 사법처리-

-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및 치료보호제도의 적극 활용으로 사회복귀 지원 중증,

상습중독자는 치료감호 엄정 적용

교정시설에서의 마약류 남용예방 및 재범방지교육 강화-

전략목표□

마약류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 제고.ⅲ

마약류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

- 민간 사회단체 사회 지도층 및 언론의 마약류 퇴치운동 장려 지원 및, ,

활성화 유도

마약류를 거부하는 사회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 적극 단속-

범국민적 신고협조체제 구축○ ․
주민자진신고 등 자율협조체제 구축 강화-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제도 및 철저한 신변보장책 시행-



전략목표□

국제적 정보교환공조 등 협력체제 강화.ⅳ ․
국제공조 등 협력체제 구축○

외국유관기관간의 정보교환 및 공조수사 등 국제협력체제 구축 강화-

- 운영 내실화 등 지역간 협력활동ADLOMICO (sub-regional cooperation) 강화

국제협약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 활동 강화 및 홍보○ ․
- 유엔마약협약 등 국제마약관련 협약 국제기구 결의안 등 철저'88 , 준수

- 유엔마약통제본부 등 국제마약기구와의 공조강화 및 활동(UNDCP) 지원

유엔마약위원회 등 국제회의 적극 참여 및 기여- (UNCND)

우리나라의 마약류 퇴치활동과 국제협력의지를 적극 홍보-

그림 국가마약퇴치전략 표지.


